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16.>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측정단위 산정기준 표시단위

1. 공무원수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의 행정기구의 설

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건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수

명

2. 인구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의 인구수
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4. 노령인구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
명

 5. 아동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18세 미만 인구수
명

 6. 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수
명

7. 경지면적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전, 답, 과수원 면적
천제곱미터

 8. 산림면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산림면적
천제곱미터

 9. 어장면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면적. 다만,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외해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천제곱미터

 10. 갯벌면적
「습지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하는 연안습지면적
천제곱미터

11. 사업체종사자수

통계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체 종사자 수

명

12. 도로면적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포장, 미포장 및 미개통도로)

면적

천제곱미터

13. 자동차대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수 대

14. 행정구역면적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면적
천제곱미터


